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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議 1 ■  왔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1996년 6월 20일 (목 요 일 )  15시 02분

議事 0 程 (제 6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

1. 제64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 청 북 도지 방교육재정  계픽 심의위원회  조례 안

3. 조례심 사소 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 재64회 충 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 청 북 도 지방 교 육 재 정  계픽 심의위원회  조례 안

4. 조례심 사소 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 회  •• 의사과장  강 인 형 》

(15시 02분 개 식 ) (일 동  기립)

•  의 사 과 장  강인형 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금부터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주 악 》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일 동  착석)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0 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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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15 시 04분 개 2 "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  의 사 과 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 

항입니다.

’ 96년 6질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 

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6-6호로  공고하였습니다 .

다음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관한 사항입 

니다.

，96년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지 방교육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회 조례 안이 제출

되었고, 최근 정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통 •폐합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 

안을 금일 전체 위원님 명의로 발의하셨습 

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두개의 안건을 처 

리하시게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 . 제64회 충 청북도교 육 위 원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A| 06분 》

■  의장  박재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6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6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질 20일부터 6월 22 

일까지 3일간으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된 의안과  위원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 

니다.

다만, 6월 21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 

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 사일 정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세 

요?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만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기는  6질 20일부터 6질 22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충 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픽 심의위원  

회 조 례 안

(15  시 07분 )

⑩ 의장  박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교육  

재정 계획심 의 위원회 조례 안을 상정 합니 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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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국 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

충청 복도지 방교육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회 조 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  

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 명드리 겠습니 다.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 

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팔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 

항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 

항,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 

항,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 

여 지방교육재정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 

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 

최하며, 정족수는 재적위된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토록  하였습니다 .

의안  2쪽입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심 

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 

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둥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밖에 회의록  작성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근거는  제정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  

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재정계픽심의위원회  

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 아 감 》

•  의장  박재헌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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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소위왼회의 심도있 

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조 래심 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5 시 10분 》

⑩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김정길, 이기수, 김 

광수, 신용철, 박동기 위원님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회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  시 11분 )

•  의장  박재헌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 

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신용철, 안병일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세 

요?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신용철, 안 

병일,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이것으로  오놀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회동하시어 소위원회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2분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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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김광수， 

이근수，신용철，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〇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재무과장 이기수.

부교육감  송영식,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공보담당관  김홍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과학기술과장  백경홈, 

행정과장  이상찬,

※ 부 록

ᅳ 의사일정(안》: 별첨1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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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議 會 議 錄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1996년 6월 22일 (토 요 일 》 10시 이 분

議事 日程 (제 64회 임시회  제2 차 본 회 의 》

1. 충 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2.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폐합  반대결의안

3. 기타안건  처리

離 議 ■ 案 伴

1. 경과보고

2. 충 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3. 소규모  지역교욱청  통 -폐 합  반대결의안

(10시 이 분  개 의 》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

⑩ 의장  박재헌 먼저 지난 6월 20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결하신 바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 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같은 날 조례심사소위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소위원회로부터  심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결과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다. 따라서 금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1. 경과보고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 또한  전체위원님들이

⑩ 의 사과장  강인형 발의하신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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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안을 처 리 하시 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2 . 충 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픽심의위원

회조례 안

(10 시 02분 》

•  의장  박재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조례 심사소위원회  간사 이기수

조례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기수 교육위원입 

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지방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은 지난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 제 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6월 

20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침에 따라 다음 

날인 21일 회의를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이 동조례안을

축조심사하고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하였는  

데,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 

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늘 

려 지방교육재정게획  수립에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둥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며 일 

부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 전체 구성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 

려, 이 중 위촉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하 

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을 “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으로  하는 것입니다.

몰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와 같 

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참석위원 모 

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 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가  면밀히 축조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첨4

(끝에 실음)

-  10  -



[재64회-재2차]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헌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심사내용괴*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  

위원회 간사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 

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표결은  본 건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수 

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 

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잔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전원  거수)

예. 알았습니다.

전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지 

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조례 심사 

소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3. 소규모  지역교육청  콩 •폐 합  반대결의  

안

(10 시 08분 》

⑯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폐 합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본 건은 최근  정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랍■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 

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결연한 의지로  내 

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연명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 옴 》

•  위원 조일환

조일환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폐 합  반 

대결의문을  11인 위왼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 

를 역행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교 

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폐합을  추진하  

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활착을 위하여는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기능이 긴요함에도  

이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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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또 기초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단순 

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구심체이기도  합 

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 •폐 합  계획이 특별 

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중대, 또는  규 

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뜩이나  이농현상으로  피폐하여 가는 

능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입니 

다.

또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 

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서 

오늘 이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 

다.

이어서. 취지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 

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문, 

30여년만에 지방교육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내고장  교육 

자치의 확산과  기틀을 다지기에 일로 매진하  

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 

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폐 합  계획에 대 

한 보도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갈망하는 

충청북도  도민과 1만 3천여 교육가족에게  충 

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충청 

복도교육위원 일동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 착 ‘ 발전에 대한 결연 

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 

다.

첫째, 세계화와  함께 도래한  지방화  시대 

를 이룩하려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활착을 위 

하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교육청의 적 

극적인 행정지원등  그 역할 기능이 긴요하다 

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원동력을  실어 주고 격려는 못 

할 망정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행정기관  

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은  이에 막 출발하려 

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 

리게 하는 데도 차질을  빚는 둥 시대착오적 

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  

육청은  단순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구심 

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궤를  같이하는 지 

역교육청의 통 •폐합은  시 •군  통•폐합이  전제 

되지 않은 한 지방교육자치의  위축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과 주민 불화  둥 심각한 부작 

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의 폭을 

좁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적 혜택은 도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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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촌에 따라, 또는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구수의 산술적 평균치에 의한 지역교육  

청의 통 •폐 합 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 

다.

셋째.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이  특 

별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중설내지 규 

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뜩이나 극심한  이농현상, 또는 피폐 

되어 가는 능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차제에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과 

감한 교육재정의 지진 등 특단의 지왼책을  

마련, 지방교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능 

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더이상 악화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방 

화 시대를 역행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촉시 

키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 •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 

다.

1996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 j  

동료 교•육위원 여 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 

되고 정부 요로를  비롯한 각계 각처에 전릴 

되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참조 소규모  지역교육청 륭•폐합  반대 

결의문 : 별첨5

(끝에 실음》

(조 일 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박재헌

수고하셨습니다 .

본 건은 전체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안이 

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  

십니까?

(위원  모두  “ 없 습 니 다 .”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  

합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채택된  결의문은  교육부둥  관계부처와  언 

론 및 유관기관  둥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중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 북도지 방교육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회 조례 안 

을 처리하셨으며 . 특히 최근 정부의 행정편 

의주의적이며 근시안적인  소규모  지역교육청 

의 통•폐합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결의하는  둥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제 64회一제2天n

주신 집행청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1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 

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 

언 합니다.

(10시 18분 폐 히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송영식, 

관리국장 신재철,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시설과장 박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과학기술과장 백경홈,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행정과장 이상찬，

졌 부  록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 청 4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별첨5



(별첨 1》

■  事  B g ( 총 )

第64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臨 時 會 ) ’96.6.20-6.22(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广!/■» /_» r\r\( cp \

14: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15:00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1996. 6. 20 - 6. 22(3일간)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제안설명)

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96.6.21 (금》 □  소위원회 활동
본회의 휴회

10:00 〜 〇조례심사소위원회

’96.6.22(토》

10:00 □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2.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
3.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표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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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안번호 제 各 於 - ’ 호

이 'Pd—1 S
녀 될 입W_ 정 S

1996. . .
( 제 회 )

충 청 북 도 지 방 교 ■ ■ ■ 원 회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6.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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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청북드지방교윽재정계획심의위원희조례안

■ U 시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Li 제청사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O 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 위원회는 13인으르 구성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 
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 
원장은 관리국장이 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C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3조).

O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

-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〇 회 의 (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장이 소집하도록 함.

- 희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르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익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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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위원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드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〇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트록 함 (안 제8조).

O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〇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도록 함 (안 제10조). '

O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O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제정근거
0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〇 교육부 r 시 •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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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지 방 교 ■ 정 ■ 심 의 위 ■조 례 안

제1즈(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히(이하 "위원히1•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르 구성하 

드I ,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중 1〇인의 당연직위원과 교 

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부 교 육 감 • 각 국 장 • 기획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 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 

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數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n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희 희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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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르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르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저|7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의 

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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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요ᅡ 항

□ 관계법령 발췌서

0  지방재정법 ■조 , 제16조 및 제내조의2

□ 교육부 『시 • 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희운영조례』 시안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법률 제 ■ 호  , 1 1 . 5 . )

저16조 (교 육  • 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 항 의  적 용 ) 이 법에서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 하 여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 도지XI•” 는 "교  

육 감 "으 로 , "내 무 부 장 관 ” 은 "교 육 부 장 관 "으 로 , "내 무 부 "는  " 교 육 부 "로 , "지 방 재 정 ” 은 

"지 방 교 육 재 정 "으 로  각각  본다 .

제 16조 (중  • 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 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 

하기 위하여 중 • 장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이 하  n지 방 재 정 계 획 ” 이라  한 다 )을  수립하여  지방의  

회에 보 고 하 고 ,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 출 하 여 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 재 정 계 획 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 계획 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내무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 재 정 계 획 을  기초로  관계 

증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 립 하 고 ， 이를 국무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 방 재 정 계 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 용 한 다 .

제 16조 의 2(지 방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 히 ) ① 지 방 재 정 계 획 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 치 단 체 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 1항의 지방 재정계획심 의 위 원 회 의  구 성과  운영어|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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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드：!육청  교육지n j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 원 회 ”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불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 - 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제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 원조달에 관 한 사 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눈  사항

제3조(구성)  ①귀권희는  위원장 1인과 부귀원장 1인을 포함한 i5 인 이내의 위면으로 구성 

한다.

e  귀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또는  관리국장)이 된다.

U 벽권온 츠등드육극장,  중등교육극장,  사회고육체육극장, 관리국장(서울  -경기는 

기회근리실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훅- 

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즈(위 원장 및 부위 원 장의 직 무) ① 위 원장은 의원희룰 대프하고 위 원회 의 회무금 동 간 

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三 직무를 대행한다'



제5즈(玄{의) CD 위원회의 희의는 위원장이 이돌 소집한다.

後 위 원 희 의 회 의 눈 정 기 玄} 의 와 임• 시 회 의 르 구분 하 며 정 기 玄! 의 는 중 기 Z 육재 정 계 :력 수 림

시 개최하고 임시 희는 경요 시 수시 개최한다.

O 위원회의 회의는 채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르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르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 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걸정한다.

제S즈(간사) 必 위원회의 사무含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i 인을 두되, 간사는 기 획 예 산 당당꿍 

이 뒨다.

계7즈(실무대책반)  ① 위원희에 상정할 의안-多 미리 검드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즈경과  

워 원회 로부터 의 임받은 사항의 처 리를 위 하여 위 원회 에 실무대 책반읍 돝 수있다 .

O 신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권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경읍 거쳐 위권장이 

정 한 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볍한 사유가 없는한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 원 에 게 미 리 배 부하여 사전 에 충분한 검 로가 이 루어 지드목 하여 야 한다.

제9즈(관계기관  등에의 협즈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 견계출 등의 협조붙 요청합 수 있다.

제10즈(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 스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 타 위면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하一 사항

제 i i 즈(수당》교육감 소속 공무권이 아닌 위원이 위원a  에 출석할 때에는 에산익 범위내

에 서 수 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比즈(시행규칙) 이 즈레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이 즈 레 •는 공 프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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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3 》

(제 64회 임 시 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6.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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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필요한 사항 30



1. 심사경과

가 .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1996년 6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 회 부 일 자  : 199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6월 20일(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6월 2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읍 규정하려는 것임.

나 . 주 요 골 자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 

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 

리국장이 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3조).

〇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〇 회의(안 저15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올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토록 함(안 제8조).

-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 부서 둥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간사는 회의록올 작성 • 비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즈).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온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즈).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올 축조심 사하 

고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함.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위원수를 늘 

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학계의 전문가, 지역 대표 둥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며,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위원회의 전체 구성위원올 13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이중 위촉위원을 3인에서 5 

인으로 함(안 저12조 저U 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을 “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제4호).

다. 수정안 : 따로붙임.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참석 5명，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30 _



(별청 4)

의 안 번 호 관련  제 64-1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6. .
(제  회)

충청 북도지 방교육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회 조례 안에 대 한수정 안

제 안 자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제안년월일 1996. 6. 22.



충청 북도지 방교육재 정 체 획 심 의 위 원 희 조례 안에 대 한수정 안

제안년월일  : 1996년 6월 22일 
제 안 자 : 조 례 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충 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 회 (이 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위 

원수를  늘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학계의  전문가，지역 대표  둥의 참 

여 폭올  넓히고자  하며, 일부 표현이  부 적 절 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전체 구성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이중 위촉위원올  

3인에서 5인으로 함(안  제2조  제 1항).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증  "기 타  교 육 감 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 항 ” 올  “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 항 ” 으로  함 (안  제4조 제4호).

3. 수정안 : 따로볼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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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관련 제64-1 호



층청 북도지 방교육재정 계 획 심 의 위 원회 조례 안에 대 한수정 안

층청 북도지 방교육재정 계학심의위원회 조례안증 다음]1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중 “13인의 위원으로”를 “15인의 위원으로”로 하고 “3인의 

위촉위원으로”를 “5인의 위촉위원으로”로 한다.

안 제4조 제4호중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교육감 

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제1조 < 생 략〉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이의 위워으로 구성 

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 

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의 위촉위워 

으로 구성한다.

②ᅳ松 < 생 략〉

제3조 < 생 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 

정계획(이하 “ 지방교육재정계획” 이라 한 

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올 심의한 

다.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심의름 요구하는 사항

제5조一제12조 < 생 략〉

! 부 칙 < 생 략〉

수 정 안

|제1조 < 원안과 같음〉 |
I .. !

제2조(구성) ① ..............................................I

...................................15이의 위워으로 ■ • 1

......................................... 5이의 위촉위워 |

으로 …  • …  |
\

①ᅳ쨍 <원안과 같음〉 1

제3조 < 원안과 같음〉

제4조 (기 능 ) .................................................

2. . . . . . . . . .  .
3. • * * * * ..........................

| 4. 기만 교各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2조 < 원안과 같음>

부 칙 <원안과 같음〉



(별첨 5)

의안번호 제 公/*，之/호

의 결

연 월 일

1996. 〇. .
(제 30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 폐합 반대 결의안

i 발 의 자 : 至_ 살 샀  위원의 /다명 ;

발의년월일 1996. 6. %〇.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 폐합 반대 결의안

「 5  W\
1 번 흐!

以1，，시  | 발의년월일  : 19路년 6월 ^ 길
발 의 자  : 으 文 效  위원외 i0 명

1 O丄. ，r  n r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고 지방교 육 자 치 를  위축시키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  

청 통 • 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가. 최근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 . 폐합계획에 대한 보도는 지방교육자 

치의 확산 * 정착을 갈망하는 충청북도 도민과 i 만 3천여 교옥가족에게 충격과 경 

악올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바，

나. 교육개혁의  성공적 팔착을  위하여는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기능이 

긴요함 에 드 ，이를 통 * 폐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며,

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단순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구심체이기도  하므로, 인구수의 산술  

적 평균치에  의한  지역교육청의  통 • 폐합은  결크 수용할  수 없으며.

라.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 •  폐합계획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증 

설 내지 규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뜩이나  이농현상으  

로 피폐되어  가는  농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이므로，소규모 지역교육  

청을  통 • 폐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 

으르  지 방 교 육활등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임.

3. 결의문 : 따로  붙임.



小 規 模  地 域 敎 育 廳  統  • 廢 合  反 對

i x  W , J L

30여년만에 地方敎育g 治制가 復活된 이래 우 

리 忠淸北道敎育委員 一同은 내고장 敎育 g 治의 

鑛散과 기틀 다지기에 一路 適進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最近 地方化 時代에 逆行하는 敎育部의 

小規模 地域敎育廳 統 • 廢合 計劃에 대한 報道는 

地方敎育g 治의 定着을 渴望하는 忠淸北道 道民 

과 1만 3천여 敎育家族에게 衝擊과 蒸If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敎育部의 計劃에 대하여 우리 忠淸北道 

敎育委員 一同은 反對의 立場을 분명히 하고 地 

方敎育i 治의 定着• 發展에 대한 決然한 意志를 

헬렛하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世界化와 함께 到來한 地方化 時代를 이룩 

하려는 敎育改革의 成功的 活着을 위하여는 基變



自治團S  單位 地域敎育廳의 적근적인 行政토M 

등 그 役割 機能이 緊要하다는 것은 드두가 아는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域敎育廳의 敎育改革， 

進에 대한 原動方을 실어 주고 激勸는 못할 망정 

基變 g 治團證 單位의 敎育行政機關을 統 • 廢合하 

려는 計劃은 이제 막 ffi發하려는 學校運營委員會 

가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도 差裝을 

빚는 등 時代 錯誤的이며 行政便食主義的인 發想 

으토 즉각 撤回되어야 할 것입니다.

2. 基確_ 治團體를 基準으로 한 地域敎育廳은 

단순한 敎育行政 單位만이 아닌 地域敎育S 治의 

根幹으로 地域住民의 敎育求心體이기드 한 것입 

니다.

따라서 基確§ 治團體와 軟틀 같이하는 地域敎 

育廳의 統 • 廢合은 市 • 郡 統 • 廢合이 前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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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地方敎育i  治의 妻縮은 둘른 建家間의 

3 藥과 e 民 不和 등 심각한 副作免을 招來할 것 

입니다.

뿐만아니 라 地域敎育廳의 統 • 廢合은 端域 ■£ 

民의 文化的，社會的，經濟的 惠澤의 幅을 좁히게 

될 것이 自明합니다.

뜨한 憲法이 保障하는 敎育的 惠澤은 都市나 

農村에 따라，또는 人n 數의 많고 적음에 따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시□數의 算術的 平均値에 의한 地域敎育廳의 

統 • 廢合은 결코 受用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小規模 地域敎育廳의 統• 廢合이 特別市와 

廣域市의 地域敎育廳을 增設내지 規模鑛大의 合 

理化를 위한 方便으로 推進되는 것은 가뜩이나 

극심한 離農向都 現象으로 授弊되어 가는 農村에 

絶望感과 憤怒만을 더해 즐 뿐입니다.

此際에 小規模 地域敎育廳을 統 • 廢合하기 보



다는 오히려 소規樓 地域敎育廳에 대 * 교감한 

敎育財致의 支遠 등 特斷의 支a 策을 다련, 延方 

敎育 活動을 더욱 活佳化하여 農챤端域의 열악한 

향’품웨:을 더 이상 통化되지 않드독 해아 ir 것 

입니다.

이에 우리 忠淸北道 敎育委員 一同은 均方位 

時代틀 逆行하고 地方敎育 g 治를 妻縮시키는 敎 

育部의 小規模 地域敎育廳의 統 • 廢合計劃을 卽 

刻 撤回할 것을 强方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1996. 6. 22.




